
｢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｣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❍ 구미시 구포복지관이 양포행복문화센터로 용도 변경되고 관리가 이관됨에
따라, 해당 시설 운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「구미시 구포복지관

운영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❍ 「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」 폐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

5. 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

∙ 구포복지관이 양포행복문화센터로 용도 변경되고 관리가 이관됨에

따라 기존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❍ 검토 결과,

∙ 시설의 용도 변경 및 운영 주체 전환 등 변화된 행정 여건에 맞추어

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

